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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무분별한 개발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

입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ㆍ환경생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

므로 생태계교란 생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유형을 정의하고, 이에 대

한 관리사업을 규정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‘유입주의 생물’, ‘외래생물’, ‘생태계위해우려 생물’ 정의 규정(안 제

2조)

나.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규정(안 제6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






















